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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 

1 ( )  규  언어 학원 학 ( 하‘본 ’라 한다)  직원  지  

 켜  할 복무에 한 사항  규 함   한다.

2 ( ) 직원  복무에 하여  또는 타 별도  한 규  없는  

 경우에는  규 에 한다. 

  

3 (직원  ) ①  규 에  직원 라 함  직원 사규 에  한 직원   

 말한다. 

   ②계 직  경우에는 계 상에 별도  한 내 에 르  계 에   

 지  경우 본 규  한다.

2   복무

4 (복무규 ) 직원  업무를 수행함에 어  다  각 를 엄수하여  한다.

     1. 항상 실한 태도  직무를 수행하고 본  과 경   

달 에 극 할 것

     2. 맡   직무를 능률  실하게 수행하  직원  본  다하

고 직 생 에 필 한 질  규  수할 것

     3. 항상 맡   직무에 하여 한 각과 책  가지고 필 한 지식

과  체득에 극 쓸 것

     4. 시간과 규   엄수하고 업무를 신 , 신 ,  처리할 것

     5. 본   에 누 하거나 허 사실  포하여 내 를 

하지 말 것

     6. 허가 없  근무시간 에 집   타 업무에 여하지 말 것 , 

참여는 체 하지 말 것

     7. 본  시  하고, 비 ,  타 물  하여 사 할 것

     8. 직  청결, 돈과 도난  재 지 등  보 에 극 

할 것

     9. 타  규  또는 상사  지시에 하는 행 를 하지 말 것



5 (복 과 수 ) ①직원     직무상 에 복 하여  한다.

   ②    항상 그 직원  격  하고  지도․감독함  

 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어 수 하여  한다.

3   근  결근

6 (근무시간) ①직원  근무시간   8시 30  후 5시30 지  하  

 ,  공  한다. 단, 별, 직무별  시차 근무를 통해 근무   

 시간  할 수 다.

   ②  학  편에 라 근무시간  변경할 수 , 학 에는 단   

 근무나 근무를 할 수 다.

7 ( 심시간) 심시간  12시  후 1시 지 1시간  한다. 그러나 업  

 무 편에 라 할 수 다.

8 (시간 근무) ①각   사무처리상  한다고 할 에는  

  승  후 근무시간  근무를 하거나 공   가  근무를 할   

 수 다.

   ② 1항  규 에 하여 공   가 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  

  그 다  상근무  해당 수 만큼 무케 할 수 다.

9 ( 근  날 ) 직원  지  시간 지 근하여 지  에  근   

  하여  한다.

10 ( 근  리) ①직원  근 는 1차     리하고  

  행   리한다.

    ② 무 담당 는 직원 근 를 매월 검하고, 지각․ 퇴․결근․ ․연가․병가․  

  산 가․공가  경 가 등  하여 월 에 행 실 에 리   

  보고한다.

11 (결근)직원  결근하고  할 경우에는 사 에 결근사   수를   

  재한 결근계를 하여    승   한다. 그러나 가  

  피한 사  하여    승  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 

  지체 없  승   한다.

12 (지각․ 퇴) ①직원  질병 타 사  지각하  에는 지체 없  그   

  사 를   에게 상신하여  한다.



    ②직원  질병 타 사  퇴근시간 에 퇴근  하고  할 에는 그 사   

  를 재한 퇴계를 하여    승   한다.

    ③ 퇴 또는 지각 3 는 연가 1  하  연가를  사 하  경우에는  

    결근  한다. 

4     가

13 ( )  다 과 같다.

      1. /

      2. 경

      3. 공

      4. 타  또는 학 에 하여 특별  한 업

14 ( 가   허가) 직원  가는 연가․병가․공가․특별 가  한다.

15 (연가) ①직원에게는 연가를  허가할 수 다.

    ②  1  동  8할 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그 다  학 도에 15    

   가가 생한다. 

    ③ 1  미만  직원에게는 매 1개월간 개근시 1  연차 가를 여한다.  

  단, 1  미만  근 간 에 1월당 1  생하는 가를 사 한 경우에는  

  그 다  학 도에 사 한 수만큼 15 에  공 하여 여한다.

    ④ 신규 는 경 직원  경우에 해 는 경  등  고 하여    

  연가 수를  한다.

    ⑤ 연가는 (08:30~13:00)과 후 (13:00~17:30) 단 도 허가 할 수  

   연가 2 는 연가 1  계산한다.

    ⑥  2, 3, 4항  규 에 한 가에  1  과하는 계  근 연수  

  매 2 에 하여 1  가산한 가를  수 다.  경우 가산 가를  

  포함한  가 수는 25  한도  한다.

    ⑦ 연가는 업무에 지  없는  내에  학  과 학  게 사  

  할 수 다. 다만 학   연가는 5  상 사 할 수 없다.

    ⑧ 결근 수  직 수는 를 연가 수에 산 하  연가를  사 하  

   경우에는 해당 직원  평균  할  만큼 여에  공 할 수  

  다.

    ⑨ 연가는 매 학 도 단 (매  3월 1   2월 말 지)  사 하여  

   하  그 지  경우 다. 다만 계 직원  경우에는 계  간   

   한다.

    ⑩ 행  매 학 도 에 개 별 연가 수를 하고  재가 후에  

  개 별  통보한다. 



16 (병가) ①직원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3개월    

  간 내에  병가를 허가할 수 다. 

      1. 질병 또는 상해  하여 집무가 가능할 

      2. 염병  해 그 직원  근  다른 직원  건강에 향  미  우

      가  

    ②병가는 5  상  경우에만 병가  하  사  진단 를 첨 하여   

    한다.

    ③직원  공무상 질병 또는 상 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 할  

    경우에는 연 6개월  에  병가를 허가할 수 다.

17 (공가) 직원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 신청에 하여  

  필 하다고 는 간  공가를 허가할 수 다.

      1. 본  를 하는 공  행사  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

      2. 징병검사, 근무 집 또는 검열 가  경우

      3. 공무상 행 를 하여 또는 계  근무할 수 없는 경우

      4. 천재지변, 통차단, 타  사  근  가능할 

18 (특별 가) ①직원에게 경 사가  경우에는  1  에 한 경  

  사 가를 여하  경 사비를  하는 에 라 지 한다.

    ② 신  여직원에게는 산 후를 통하여 90  보 가를 허가하    

  산 후 45  상  사 하도  하여  한다. 산한 여직원에 하여는  

  5  산 가를 허가할 수 다.

    ③ 여직원에게는 매 생리  신한 경우 검진  하여 월 1  여 보건  

    가를 무  허가할 수 다.

    ④ 해, 수해, 재 등 재해  하여 피해를  직원에 하여 5  내  

   재해  가를 허가 할 수 다. 

    ⑤  본 에 특별한 실  남 거나 근무  우수한 에게는 근무  

  에 지  없는  에  특별 가를 주고 포상  지 할 수 다.

19 ( 근  특별 가) 본 에  5  상 근무한 근 에 하여는  

  5  3 , 10  5 , 20  10 , 30  15  근  가를 허가하고 가  

  비를 지 할 수 다. 가비는 1개월   내에   별도  하는  

  에 른다. 

20 ( 가  공 ) 가 간  공  당해 가 수에 산 하지   

  니 한다. 다만, 가 수가 10  상 계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한다.

21 ( 가  차)① 직원  가를 고  할 에는 가 시행 3 지   



    허가를  행 실에 한다. 다만, 한 경우는 사 에   

   승 고 시행 후 시 사후 승  는다.

5   

22 ( ) 직원  공무  할 에는   한다.

23 ( 무  변경) 무  변경  지 또는 수를 변경할   

  필 가 는 경우에는 드시 사 승   한다. 그러나, 득 한 사  

   하여 사 승   수 없는 경우에는 귀  시 사후승    

   한다.

24 ( 보고) 한 직원  귀 하  에는 귀  후 5업무  내에   

  보고 를 하여  한다. 그러나 에 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  

   술  보고할 수 다.

25 ( 비)    직원에 하여는 여비규 에 한 에 라   

  비를 지 한다.

   

   6   사무 계

26 (사무 계) ① 직, 직 또는 근무처 변경    직원  5  내  

  에 사무 계를 필하여  한다. 단 필 에 라  5  내  류를   

  할 수 다.

    ② 1항에 하여 사무 계를 할 에는 담당사무  류   물건   

  시  미결사항  열 하고 지 한 에게 계하여  한다. 특 , 보직   

   사무 계에 어 는 드시 계 를 하여  한다. 그러나 후   

  미취  타 득 한 사  하여 사무 계가 가능할 경우에는   

   지 한 리 에게 계하도  한다.

27 (   차) 25 에 한 사무 계에 어 는 해당  직원    

  하여  하 , 계 수 는 3통  하여 계 수 가 각 1통    

  지하고 행 실에  1통  보 한다.

28 (신 변동계 ) , 주, 개  타 신 변동  는 직원  7    

  내에 그 사 를 행 실 에게 하여  한다.

 



7   사

29 ( 사) 직원 사에 한 사항  직원 사규 에  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07  3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10  8월 30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23  9월 1  시행한다.



<  1>

경 사별 가 수

                      상   수

결  

본

본   우  매

5

2

1

  갑
본   우

본   우  

2

1

  산 우 (처) 3

사  망

우

본   우  

본   우  , 

본   우  매

5

5

5

3

3

탈  상

우

본   우  

본  

1

1

1

 비 고 : 가를 실시함에 어  원격지  경우에는 실  필 한 복 수  

   를 가산할 수 다.


